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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건강가 기본법 시행 률 제 호 타 개정[ 2008.2.29] [ 8852 , 2008.2.29, ]

제 조 가 에 한 지원21 ( )

가 단체는 가정 원활한 능 수행하 록 원하여야 한다.①

제 항 규정에 하여 원하여야 할 사항 다 각호 같다1 .②

가족 원 정신적 신체적 건강 원1. ·

득보 등 경제생활 안정2.

안정 주거생활3.

태아검 출산 양 원4. ·

과 가정 양립5.

란물 흥가 폭력 등 해환경 로 보호6. · ·

가정폭력 로 보호7.

가정 화적 사회 조8.

그 에 건강한 가정 능 강화 원할 수 는 련 사항9. ·

가 단체는 취업여 신 출산 수 련 보호 보· ·③

호를 한 휴가시책 확산 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가 단체는 한 가족 노 단 가정 애 가정 미혼 가정 공동, , , ,④

생활가정 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 로 하는 가정에 하여 적극적 로,

원하여야 한다 개정. < 2007.10.17>

제 항 제 항 규정에 한 가 단체 원에 한 적 사항2 4⑤

계 률 정하는 에 한다.

출산 고령사회기본법· 시행 률 제 호 개정[ 2008. 2.29] [ 8868 , 2008. 2.29, ]

제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 ( )

가는 종합적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수립 시행하고 단체는 가· · ,①

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역 사회 경제적 실정에 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· · ·

정책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· .

가 단체는 다른 률 규정에 하여 계획 연 시행·②

계획 등 주 정책 수립하는 경 제 조 규정에 한 저출산 고령사회 본계획20 ·

고려하여야 한다.

제 조 경제 부담의 경감10 ( )

가 단체는 녀 신 출산 양 에 는 경제적 담· ·

경감하 하여 필 한 시책 강 하여야 한다.



울특별시 각자치구 출산장려 지원 황

단 천원( : )

연
출 생 순

첫째 째 째 넷째 다 째 상 여 째 상

1 종 로 - 500 1,000 1,000 1,000

2 - 200 1,000 3,000 5,000
7,000~
30,000

3 산 50 100 500 1,000 1,000

4 동 - 200 500 1,000 1,000

5 - 100 300 300 300

6 동 문 - 300 500 500 500

7 랑 - 500 1,000 2,000 2,000

8 - 200 200 200 200

9 강 200 300 500 500 500

10 200 300 500 1,000 1,000

11 노 원 - 100 300 500 500

12 평 - 200 300 500 1,000

13 문 50 200 200 200 200

14 마 포 - - - - -

15 양 천 - 100 500 1,000 2,000

16 강 - - 200 300 300

17 로 - 200 500 1,500 1,500

18 천 - 200 500 1,000 1,000

19 등포 - - 500 700 700

20 동 - 100 500 1,000 1,000

21 악 - 100 500 1,000 3,000

22 초 100 500 1,000 1,000 5,000

23 강 남 - 1,000 5,000 10,000 20,000 30,000

24 파 - 300 500 1,000 1,000

25 강 동 - 500 800 1,000 1,000


